
                             

2006. 3. 17( ) 10:00

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거창군 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외 5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원 회
문 원  안 상 룡



【 목     차 】

1. 거창군 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2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3. 거창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4.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5. 거창군 학교 식 지원에 한 조례안 ························ 12

6. 거창군 학교 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의안번호 제2006-11호>

거창군 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6. 3. 10

  나. 발 의 자 : 신  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6. 3. 10

 2. 제안이유 

  ○ 노인세 의 증가와 함께 실질 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계층인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 인 병원진

료를 받으면서도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 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 와 결

손가정세 , 장애인세  등을 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을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액 기  월 10,000원 미만 세 로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와 결손가정세 , 장애인세  등으로 함(안 제3조).

  ○ 상자 선정은 선정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 , 장애인세  등으로 함(안 제5조).

  ○ 지원 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계법령 :「국민기 생활보장법」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실질 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계층에 하여 건

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사실상 어려운 세 의 경제  부담의 

경감을 하여, 최소한의 산투입으로 소득 계층에 “국민건강보

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한 법 , 제도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을 가구 

소득평가액이 최 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넘지 못하는 소득 계

층으로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 와 결손가정 

 장애인 세  등에 한하여 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됨.



   ○ 이미 동 조례안은 도내 합천군을 비롯한 일부 기 자치단체에서     조

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정된다면 군내 상 으로 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됨.

   ○ 동 조례안 제정과 련하여 집행부서에 산조달 등 향후 추진방안에 

하여 의견조회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측의 자료에 의하면 688세 로서 연간

소요 산액은 31,056천원 정도(아래 황 참고) 이면 해결될 수 있으

리라 상되므로 액 군비로 비비 는 추경 산시 확보하

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 을 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추진에 있어 상되는 별다른 문제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취약계층 월보험료 1만원 미만 세 황
(2006. 2월말 재) 

구 분 세  수 월 보험료 연간보험료 비 고

계 688  2,587,970  31,055,640

 노인세
(65세 이상) 638    2,366,020   28,392,240

결손가정
(모․부자세 )      2      13,790     165,480

장애인세     48     208,160    2,497,920

         ꋮ 발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ꋮ 건강보험료 지원시 소요 산 산출기

          - 월 2,588천원 × 12월 = 31,056천원 정도

          - 지원 상인원은 매월  해마다 증가 변동이 상됨.



<의안번호 제2006-4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8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 19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환원시켜 지

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

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신설 : 남하면 보건지소

  나. 명칭  주소 변경

    - 가북면 내 보건진료소 ⇒ 용암 보건진료소

     ․ 가북면 몽석리 197-3 ⇒ 가북면 용암리 1185-1

    - 고학보건진료소 

     ․ 마리면 고학리 1130-5 ⇒ 마리면 고학리 1113

    - 율리보건진료소 

     ․ 마리면 율리 176-1 ⇒ 마리면 율리 161-5

  다. 별표 개정 사항 ⇒ 별표 1 참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 )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

  ○ 농어  등 보건의료를 한 특별 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 )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남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 된 사항이 반

된 바람직하고 신속한 조치의 결과로서 환원하는 사항과 보건진료

소 3곳(내 , 고학, 율리)의 이 신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설

치조례」제8조(설치)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보

건진료소의 명칭․ 치  할구역을 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

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단됨. 

  ○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 법령  행정 차법 등 계법령을 살

펴 본 결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에서 추가

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입법 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철 하게 

이행(’06. 1. 4～1. 24)하고 있었으며, 다른 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 남하면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향후 근무인원 계획에 하여는 별도

의 증원없이 재의 보건소 정․ 원(73명)으로 자체조정 하여 업

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의안번호 제2006-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8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 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하여 지 하는 일비를 “1만원”에서 “2

만원”으로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하여는 “5천원”에서 “1만원”

으로 인상함

   - 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일비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 함



  ○ 공무원 여비규정을 용함에 따라 

    - 숙박비 단가 : 제3호(4-5 )의 25,000원과 제4호(6  이하)의 

22,000원 ⇒ 30,000원으로 인상됨

    - 식비의 단가 : 제3호(4-5 )의 18,000원과 제4호(6  이하)의 

15,000원 ⇒ 20,000원으로 인상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용(안 부칙)

 4. 참고사항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 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령령으로 일부 개정․공

포(제19270호, 2006.  1. 12)됨에 따라 후속 인 조치사항으로서 근무

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   1만원 →   2만원

    -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 :   5천원 →   1만원

    - 용차량 이용하는 경우    : △5천원 → △1만원

  ○ 그 동안 실화 되지 못한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하여 실화 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



<의안번호 제2006-6호>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8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개정이유

  ○ 읍․면 사무소 등 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  

확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한 주민자치 원회의 심의기능을 강

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행 조례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읍면 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로그램 운 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7조) 

   - 읍․면 사무소 이외의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

터를 설치․운



    ꋻ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

   - 군수와 읍․면장이 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 ․단체

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 에 한 주민자치 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 로그램 운 에 읍․면장이 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주민자치 원회 구성 변경  원의 의무 강화(안 제17조, 18조, 20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

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원장․부 원장․ 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원은 자치센터 운 에 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

육․연수 등에 극 참여하여 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4. 참고사항 

  ○ 련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 주민자치센터설치  운 조례 칙개정(행정자치부 자치제도 -2711호)

  ○ 입법 고(2006. 1. 1 ~ 1. 24)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운 되어 오는 과

정에서 실과 불부합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국 으로 개선

하기 하여 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읍․면사무소 등 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 을 확

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한 주민자치 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선거구제로 개

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됨.

  ○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

법 고(2006. 1. 4 ～ 1. 24) 사항 등을 철 히 이행하여 상 법령 

사항이나 련규정에 별다른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 원회 구성 황

센   터   명 개소 일       치 원인 원 비 고

총           계       7 개 소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03. 7.16  웅양면 노 리 23명

고제면 주민자치센터 ’04. 6.23  고제면 농산리 25명

북상면 주민자치센터 ’04.11.17  북상면 갈계리 25명

마리면 주민자치센터 ’01. 2.16  마리면 말흘리 26명

가조면 주민자치센터 ’04.11.30  가조면 마상리 22명

남상면 주민자치센터 ’05.12.20  남상면 무 리 26명

남하면 주민자치센터 ’05.12. 5  남하면 무릉리 22명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 제2항, 제3항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을 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운 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행정 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고)

   - 제41조(행정상 입법 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

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6-9호>

거창군 학교 식 지원에 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8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6. 3. 9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 차에 따라 우리군에 수․수리된「거창군 학교

식 지원에 한 조례」안을 제정 하여 21C 새로운 시 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 ․고등학교에 무상 식이 실 될 수 있도록 학교 식 식품비를 지

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식 식품비의 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산의 범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 식 식품비의    일부 

는 부를 지원

    - 지원 상자에게  는 물 지원,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사용



  ○ 학교 식심의 원회에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 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

    - 심의 원회는 15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

  ○ 학교 식 리센터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

 4.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13조3(조례의 제정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지방의회에의 부의)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의 규

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 차에 따라 ’05년 10월 4일 청구 표자 

김상택(38세,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832)으로부터 청구 수된 사안으로 

21C 새로운 시 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

려는 것으로서

  ○ ․ ․고등학교에 무상 식이 실 될 수 있도록 학교 식 식품

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 한 식생활 

도모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진과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음.

  ○ 먼 ,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학교의 무상 식 지원에 하여 논

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쟁 사항을 압축한다면

   - 첫째, 무상 식 지원에 한 계법령 여부

   - 둘째,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한 기존 조례와의 복성 극복방안

   - 셋째, 무상 식 지원에 한 재정 인 여력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래서 우선「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

무여부와 학교 식 지원에 한 계법 사항을 법리에 한 학

리해석과 계부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 최근에 학생 건강증진 등 학교 식에 한 국민의 심이 증 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식에 한 경비지원을 계속 확 하는 추세에 

있고 학교 식 지원업무를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제2항 제2호에 해당됨)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교 식법」에는 식에 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 식법시행령」에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농

어 지역에 있는 등학교의 식에 한 경비  식품비의 3분의 1과 학교

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로 한정하여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 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 자원부에 질의결과 행자부에서는 학

교 식법의 유권해석기 인 교육부의 단사항이라고 회신하 으며, 교육

부에서는 식품비 지원은 시행령 제7조 5항에서 ․ 등학교 별에 계없

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제23

조(농산어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하여 식비를 지원할 수 있

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

한다는 원칙에 따라 ․ 등학교 식지원이 법령상 반드시 

법․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 법에 되지 않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음.



  ○ 다음은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한 기존 조례와의 복성에 하여 주민

청구 조례는 반드시 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단이 요한 

쟁 사항이 되므로 

    - 이에 한 고문변호사와 지방자치연구소장(서우선 박사)의 자문결과 기

존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제정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없다는 의

견이 있었음.

  ○ 다음은 무상 식 지원에 한 재정 인 여력에 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 법」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

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 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규

정이 있으므로 

   - 이에 한 지원 상규모와 추진방안에 한 구체 인 계획이필요

하며, 조례제정 후 학부모들의 기 감에 미치지 못할 때 주민들

의 볼멘소리를 감당할 안이 필요한 것 같음. 

  ○ 그리고 당  의무교육기 의 무상 식이 요구되었는데 제1조(목 )에서 고등

학교까지 확 하게 된 배경과 제3조( 산지원 등)에 지원 상자에게 

산의 범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 이 명료하지 못하여 향후 논란

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한 구체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

  ○「학교 식법」 제8조(경비부담)  학교 식법시행령 제7조( 식경비부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제23

조(농산어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한 규정」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리등에 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   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 의 설치·운

    바. 염병  기타 질병의 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납골당의 운 · 리

    아. 공 객업소의 생개선을 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한 사무

  4. 지역개발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리에 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 술의 진흥에 한 사무

  6. 지역민방   소방에 한 사무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

거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

의 20분의 1의 범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

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 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1. 법령을 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 의 부과·징수 는 감면에 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한 사항 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 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그 내용

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인의 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

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조례의 제정 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청구인의 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

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년도 12월 31일 재 인구통계

에 의한다.

  ⑨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에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1999.8.31]



제7조 ( 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 자와 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 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학교 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 식운 에 필요한 경비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

교육장 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

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

다)에 있는 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등학교의 식에 한 경비  제2항각호의 경비

  2. 농어 지역(시·군의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의 학부모가 농어 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등학교의 식에 한 경비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산

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식비는 다음 

「학교 식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 (경비부담)   ①학교 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

식의 운 에 필요한 경비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30>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식에 한 경비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식법시행령」제7조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

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

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등학교의 식비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 지역에 있는 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

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 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등학교의 식비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탁 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

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산상 가능한 경비

  ⑤법 제8조제2항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신설 2003.12.30>

제23조 (농산어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 학교 학

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하여 입학   수업료, 식비, 통학을 하여 필

요한 교통수단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23조

「교육기본법」  제8조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등교육  3년의 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군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한규정」  제8조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개정 2000.12.27>)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한 보조 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  는 특별시· 역시·도 보조 의 지원에 따라 법령 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06-12호>

거창군 학교 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6. 3. 15

  나. 제 출 자 : 신주범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06. 3. 15

 2. 제안이유

  ○ 작년에 우리 군에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무상 식 조례제정을 

한 거창군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11월 4,500여명주민의 서명을 

받아 무상 식 원칙의 확인,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 식 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

례제정청구안을 집행부에 수시켰습니다. 이에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

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 한 존 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상과 면모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개정

    - “거창군학교 식식재료사용지원에 한조례” ⇒ “거창군 학교 식 지원에 한 조례”

  ○ ․ ․고등학교에 무상 식이 실 될 수 있도록 학교 식 식품비를 지

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학교 식’,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 식비’의 용어

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식 식품비의 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학교 식심의 원회에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학교 식 리센터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13조3(조례의 제정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지방의회에의 부의)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거창군 무상 식조례 제정을 한 14개 단체가 참

여를 하여 거창군 운동본부를 출범 후, 학교 식지원에 한 조례

제정을 하여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가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의안으

로 수된 사실에 하여 조례청구 주요내용이 기존조례와 다수 

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 기존의 “거창군 학교 식 식재료 지원에 한 조례”를 주민들이 원

하는 근본취지를 담고 한 교육도시 거창군의 상과 면모를 일신

하기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

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발빠른 행보로 제반 반 하는 모습은 

고객만족 행정과 미래지향  업무수행으로 높이 평가되며, 

  ※ 계법령 사항이나 산 계에 해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거창군 학교 식 지원에 한 조례안” 사항과 동일하여 신함.


